
[[별표 6]<개정 1986.6.19>
청소년호텔업시설기준(제15조관련)

(1종)
1. 객  실
  가. 2인이상 6인이하의 수용에 적합한 상하단 침대식으로 하고, 총수용능력 60인이상일 것.
  나. 3등급 관광호텔이상의 시설기준에 준하는 일반용 객실을 수용능력 20인마다 1실씩 층별로 균형있게 추가로 설치할 것.
  다. 온돌객실은 호텔경영상 필요한 때에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객실수 및 객실면적은 "가"목의 기준에 포함되

지 아니한다.
2. 현  관
  총수용인원 1인당 0.5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 위생시설
  객실별로 현대식 화장실 및 욕실설비를 갖출 것.
4. 부대시설 
  수용인원에 적합한 식당과 간이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있을 것. 다만, 청소년의 휴양이나 선도에 부적합한 유흥

오락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5. 기  타
  가. 비상발전설비를 갖출 것.
  나. 객실의 조명전원(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입구등의 조명전원은 제외한다)은 객실의 출입문 개폐용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기구나 시설에 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2종)
1. 객  실
  4인이상 10인이하로 청소년이용에 적합한 검소한 시설을 갖출 것.
2. 현  관 
  총수용인원 1인당 0.5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 위생시설
  층별로 수용인원에 적합한 현대식 공용화장실 및 욕실을 남·여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4. 부대시설
  가. 수용인원에 적합한 자급식 식당과 개별취사를 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설비를 갖출 것.
  나. 식료품점이나 간이매점이 있을 것. 다만, 청소년의 휴양이나 선도에 부적합한 유흥오락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 실내·외에 각 1식이상의 운동오락시설과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이상의 대지를 확보할 것.
  라. 수용능력에 적합한 집회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회의장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목의 실내운동오락시설장이 회의장으

로서의 기능을 갖추었을 때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입지조건 및 건축구조
  관광지 또는 국·도립공원과 기타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승지로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3층이하의 건물일 것.


